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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제조업 불법파견 원청 최초 징역형
“지회, “투쟁으로 만든 원청 처벌, 직접고용하라” … 

근로자지위확인은 2심,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에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이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불법파견 범

죄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제조업 불법

파견 최초 원청 징역

형이다.

형사1 단독 재판부

는 원청 하라노 타케

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

월·집행유예 2년, 아

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 

정재윤 지티에스(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고용은 노동자에

게 불이익이 큰 고용형태이며, 법률

상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불법파견을 한 행위는 중대

한 범죄행위이다”라며 “178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자가 

있고, 6년에 걸쳐 범죄행위를 저질

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해 양

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하라노 다케시 

전 대표와 정재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과 원·하청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

직지회는 8월 11일 선고 뒤 대구지

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직접고용을 이행

하라”라고 촉구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

규직지회장은 “원청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한 사건을 지회가 검찰청 점

거농성까지 벌이며 기소로 만들어 

냈다”라며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싸우지 않

았으면 나오지 못했을 판결이다”라

고 강조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

회 조합원들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

청업체에서 일하다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하고 6

월 30일 문자로 해

고를 통보받았다. 

지회는 같은 해 아

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

위로 노동부에 고

소·고발했다.

노동부가 2017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천지청은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회가 항소했고 대구고

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2019년 2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

회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김천지청이 기소했다.

지회는 현재 사측의 부당노동행

위·불법 파견 등을 두고 법률 다툼

을 벌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대

법원에, 불법 파견 건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다. 지회가 ‘노조파괴를 

위한 업체 계약해지’라고 한 주장

을 1, 2심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라 

판단했다. 불법 파견(근로자지위 확

인 소송)은 2019년 8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회 손을 들

어줬다. 항소심은 9월 29일 다시 시

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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